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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현장실습 산업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환경과 노동

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실습생의 만족도조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

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현장실습산업체의 역할을 규정(안 제15조의2).

나. 현장실습생의 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

함(안 제16조 제3항).








